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〔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(장기1차)〕

 

□ 점검일시 : 2018.11.19 (월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홍민철
 

 

 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건축부)

- 북관동 CIP 벽체 배면에 인접한 석축구조물과

동관동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건물경사계 추

가설치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

괴등의 위험 방지)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건축부)

- 북관동 및 본관동 CIP 벽체에 대한 계측관리기

준치인 0.0025H가 초과되어 흙막이 벽체 변위

의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검토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

괴등의 위험 방지)



○ 사면 안전(건축부)

- 본관 피트 기존 건축물 기초 철거 후 노출된 사

면은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

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(지

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유류 보관시설은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바

라며

 - 소화기는 점검표를 부착하여 매월 주기적으로

관리하기 바람

 - 가설사무실 및 창고에는 천정 확산 소화기를

설치(3m×3m:1대) 하기 바람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4 위험물보관소, 공

통-41 가설사무실/창고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현장에 설치된 워킹 타워는 도면을 작성하고,

도면에 따라 설치하기 바라며, 현재 설치된 워킹

타워는 흔들리고 있으니 벽이음 등 고정조치하

기 바람

 - 동관 워킹타워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는 근로

자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 계단으로 변경 설

치하기 바람



 - 출입구에서 현장까지 근로자의 통행 안전을

위해서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 설치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낙하 위험이 있는 철거 잔재 콘크리트 덩어리

는 제거하기 바라며

 - 동관 워킹타원 최상부 옥상 연결부위에는 낙

하물 위험이 없도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기

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현재 본관동에만 수직 방망이 설치되어 있고,

작업이 진행중인 동관동에는 수직 방망이 설치

되지 않아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시설

물을 작업 상황에 따라 사전에 설치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(관리

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

○ 전도재해 예방(건축부)

- 공사구간 하부에 위치한 기존 토굴 상부에 장

비 설치시 토굴 붕괴에 따른 장비 전도사고 위험

이 있으니 토굴 위치를 조사하여 도면을 작성하

고 상부에 토굴 위치를 표시 하는 등 공사 참여자

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(관리

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세륜기의 물 분사구에 노즐이 설치되지 않았으

니 세륜 작업이 적절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

노즐을 설치하기 바라며,

 - 가설기자재는 가설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

여 관리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(관리

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




